
년도 출자 출연 동의안2026 ·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제  안  자 평창군수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년도 당초예산 에 반영

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제안근거

지방재정법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출연개요
단위 천원

순번 출연기관 출연금 주요사항

계

강원연구원
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지원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강원도관광재단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 지역관광 진흥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광 문화 축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

평창유산재단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 운영비 출연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생

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



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기획예산과
년‘26

출연예상액
천원50,000

□ 출연대상  

법 인 명 재단법인 강원연구원 원장 배상근

일반현황

개    원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사로 

조    직 실 국 부 센터 팀

□ 출연대상 사업개요  

년 출연예정금액 천 원

강원연구원 주요사업 내용

시군 맞춤별 정책지원서비스 제공정책 과제 건 현안 과제 건 연구용역

네트워킹 사업 주관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내 외 외부 기관과 가교역할

시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포럼 정책콘서트 세미나 등 개최

시군 전담 서비스 제공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

정부 및 도 주요이슈 동향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 제공



□ 출연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연구기관으로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우리 군과 연계된 핵심정책 개발이 가능

주요 정책 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 연구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필요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 조 운영재원13 (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②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제 조 기금4 ( )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강원연구원"① 

육성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 " " ) .

② 제 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군 및 그 외의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1 · , .

제 조 운영경비5 ( )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① 

도 및 시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②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산출내역 

출연액 천 원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 월 회

정책 연구과제 건 현안과제 건 용역수행 포럼 등 실시 회

전담 정책자문창구 코디네이터 운영 등



□ 출연 기대효과 

군 역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연 강화

정책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및 공모사업 유치지원

정책 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 연구로 자문기능 강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포럼 등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자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인재육성과
년

출연예상액
천원3,324,200

출연대상□ 

법 인 명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심재국

일반현황

설립일자 명칭변경

설립근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조직구성 이사회 명 이사장 이사 감사 

재산현황 백만원기본재산 보통재산 

주요사업

관내 초 중 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대학생 장학금 지급 등록금 전액 생활비 지원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 지원 및 위탁사업  

장학기금 확충 및 기부자 예우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출연 필요성□ 

지역의 대표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년도에는 대학생 등록금과 더불어 생활비장학금 중 고등학생을 

위한 레벨업 장학금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고 개발 카톡 채널 오픈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과 소통을 강화하였음

장학재단의 다각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지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기금 출연이 필요함

세부내역 출연금 천원 ( 3,324,200 )□ 

 

구 분 주요 내용 금액 천원( ) 비고

계 3,324,200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초 중 고 대· ( · · · ) 3,072,000

인재육성사업 화상영어 등· ( ) 150,000

기타
목적사업 · 재단 홍보물 명예의전당 명패 제작, 30,000

재단 
운영비 · 위원회 수당 결산수수료 사무운영비 여비 등, , , 72,200

출연시 기대효과□ 

대학생 생활비 스노우 장학금 등 확대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여건 조성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다각적인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체계 구축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과 대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설립허가 기준 주무 관청은 민법 제 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 의 수입 이하 각 

기본재산 이라 한다 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출연 등 군수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세정과
년‘26

출연예상액
천원4,206

□ 출연대상  

법 인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일반현황

설 립 일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길 

⋅ 조직구성 실 사업단 정원 명 현원 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년 출연예정금액 천원

년 주요사업 내용

사용용도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

□ 출연 필요성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및 제도개선 추진

□ 출연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조

 제 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152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94 ( ) 

 ① 법 제 조제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152 1 " "

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만분의 1. 1 1.2

□ 산출내역 

출연금 산정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단위천원

년 결산 보통세‘24
년 출연금‘26

계 현년도 과년도

42,062,616 40,718,493 1,344,123 4,206

□ 출연 기대효과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    

전문적인 지방세정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발전 도모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기본법
제 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특별시의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 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 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 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법 제 조제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만분의 

만분의 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법 제 조제 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 항제 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 항제 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월 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 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년‘26

출연예상액
천원30,000

□ 출연대상  

법 인 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최성현

일반현황

설립일자   - : 2020. 10. 13.

설립근거 지방출자 출연법 제 조 및 민법 제 조   - : · 4 32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세종빌딩 층퇴계동89, 3 ( )

조직구성 본부 실 팀 운영인력 명   - : 1 3 8 ( 35 )

기본재산 금 천원   - : 50,000

□ 출연대상 사업개요  

년 출연예정금액 천원 

년 주요사업 내용

관광정보 조사 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및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

강원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

국제회의 유치 지원 등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

□ 출연 필요성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 시군･

통합형 관광 전문기관으로써

도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관광재단을 관내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 기구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 조

□ 산출내역 

개 시 군 각 천원 균등 부담

□ 출연 기대효과 

시 군간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도내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진흥 교류 통합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조제 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조례

제 조 재정지원 평창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 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년‘26

출연예상액
천원2,743,551

□ 출연대상  

법 인 명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이사장 평창군수

일반현황

출 범 일   - : 2025. 1. 1.

출연근거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4 ,「 」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4「 」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 : 1185-5

주요기능 평창군 관광ㆍ문화ㆍ축제 전문플랫폼   - : 

조    직 팀 명 사무처장 팀장 직원    - : 4 13 ( 1, 4, 8) 정원 명: 24

이사회 명(9 )

감사 명(2 )
이사장

평창군수( )
자문위원회 명(4 )

인사위원회 명(6 )

사무처장

상임이사( )
대외협력관 명(1 )

  

경영지원팀

명(3 )

관광진흥팀

명(4 )

문화사업팀

명(2 )

지역축제팀

명(3 )

대외협력관 군 파견 급 공무원 정원외로 관리  : 5 , ※ 



□ 출연대상 사업개요  

년 출연예정금액 천원

관광정책과 천원 문화예술과 천원

년 주요사업 내용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기획 관광사업 기획자 양성

공연 및 전시사업 등 지역주민 문화사업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지원․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홍보 마케팅 및 전문가 육성

관광문화축제 종사자 전문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기획 및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창작스튜디오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아카데미 운영

□ 출연 필요성 

재단 청사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인건비 일반경비 확보

지역 관광ㆍ축제 등 목적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군민 문화예술 교육 축제 공연 등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

문화예술행사와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출연 근거□ 

지방재정법「 」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18 (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조제 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17 2②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지단체 출자 츨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4 (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① 
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 에 ( ) 「 」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 」 「 」
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 예술 장학1. , ,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 ,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2. 
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 조 출연 및 보조4 ( )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①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출내역 

관광정책과 천원

구 분 비 고

운영비
천원(1,421,725 )

재단 인건비 천원: 902,854○ 

기본급 천원 - : 456,524

시간외수당 천원 - : 90,504

복리후생비 천원 - : 132,975

기간제인건비 천원 - : 38,290

퇴직급여 천원 - : 98,054

경영평가 성과급 천원 - : 86,507

재단 일반경비 천원: 518,871○ 

일반운영비 천원 - : 211,282

여비 천원 - : 26,520

업무추진비 천원 - : 6,000

관서업무비 천원 - : 5,400

직무수행경비 천원 - : 3,840

수선유지비 천원 - : 34,000

직원 명기준: 14※ 

 - 급 상임이사 명  3 1

  급 호봉 기준(5 20 )

급 팀장 명 - 4 3

급 호봉 기준  (6 17 )

급 직원 명   - 6 4

급 호봉 기준  (8 11 )

급 직원 명   - 7 3

급 호봉 기준  (9 10 )

※ 예비비 급 직원명7 3

급 호봉  (9 10 )

기간제 명1※ 



문화예술과 천원

연금부담금 천원 - : 99,653

자산취득비 천원 - : 1,000

기타 천원 - : 131,176

관광ㆍ축제 
사업비

천원(981,000 )

○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광분야 출연금 천원: 541,000

 - 관광문화축제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천원· · : 15,000

 - 로컬크리에이터 서포터즈 양성 천원 SNS : 50,000

 - 평창올림픽 레거시권 활성화 사업 평창스노우(

애슬론 마운틴오리엔티어링, ) 천원: 70,000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천원 - : 160,000

시티투어 상품 운영 천원 - : 206,000

바위공원 힐링프로그램 천원 - : 40,000

○ 평창관광문화재단 축제분야 출연금 천원 : 440,000  

계촌클래식축제 지원 천원 - : 280,000

평창더위사냥축제 지원 천원 - : 160,000

구 분 비 고

문화예술 ·
사업비

천원(340,826

문화예술 기획사업 천원: 120,000○ 
사무관리비 천원 - : 5,000
심사 및 자문료 천원 - : 5,000
문화예술 기획사업 천원 - : 105,000
사업 모니터링 천원 - : 5,000
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천원: 80,000○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 및 찾아가는 공연 - , 
전시 등

○ 창작스튜디오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천원( ) : 80,826
사무관리비 천원 - : 16,665
공공요금 및 제세 천원 - : 64,161

아카데미 운영 천원K-POP : 60,000○ 



□ 출연 기대효과 

지역 특화 행사 활성화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및 관광객 유입 증대

지역축제 육성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적 콘텐츠 발굴로 평창군 관광ㆍ축제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

다양한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부흥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관광 축제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조제 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출연 및 보조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올림픽체육과
년‘26

출연예상액
천원1,799,011

□ 출연대상  

법 인 명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이사장 심재국

일반현황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소 재 지 대관령면 횡계리 올림픽플라자 내

조    직 사무처 팀총무기획팀 올림픽유산운영팀 올림픽유산사업팀

주요기능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동계올림픽 유 무형

자산 활용 유산사업 사업 유치 및 발굴 올림픽도시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유산사업발굴 

□ 출연대상 사업개요  

재 평창유산재단 운영 천원

인건비 물건비 경산이전비 자산취득비 등

올림픽 유산사업 천원

올림픽 유산교육프로그램 운영 천원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천원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천원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 천원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천원

평창올림픽플라자 기념품 개발 및 운영 천원

□ 출연 필요성 
참여형 올림픽 유산사업눈동이 패스포트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등을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올림픽 도시 이미지 강화

기념사업과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한 올림픽 유산의 지속적 

발굴 확산 추진

올림픽플라자 기념품 개발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림픽 

브랜드 가치 제고



□ 출연금 지원 근거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및 제 조「 」

제 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15 ( ) 
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1.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2.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3. 

제 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17 ( ) 
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출내역 
출연금 천원

□ 출연 기대효과 
올림픽 유산의 지속적 계승으로 평창의 국제적 위상 및 브랜드 가치 향상

참여형 유산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기반 조성

구 분 내   용

운영비
천원(1,184,611 )

인건비 천원746,853○
보수기본급 수당 등 천원 - ( , ) 602,640
퇴직급여 천원  - 58,252
평가급 천원 - 85,961
사무관리비 천원153,320○
공공운영비 천원18,400○
교육훈련비 천원16,400○
복리후생비 천원35,120○
여비 국내 국외 천원( , ) 98,000○

업무추진비 천원12,000○

직무수행경비 천원33,480○

수선유지교체비 천원5,000○

관서업무비 천원4,120○

포상금 천원500○

사회보험부담금 천원54,968○

자산취득비 천원6,450○

사업비
천원(614,400 )

올림픽 유산교육프로그램 운영 천원100,000○
평창눈동이패스포트 천원2026 220,000○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천원2026 110,000○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 천원2018 66,000○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천원38,400○
평창올림픽플라자 기념품 개발 및 운영 천원80,000○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조 제 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

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

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

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부금 등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

주관부서 농산물유통과
년‘26

출연예상액
천원1,000,000

□ 출연대상 

법 인 명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임성원 : ( )

  일반현황

설립일자   - : 2021. 8. 23.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4」 ･

운영근거   -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 : 2220

운영인력 실 팀 명   - : 1 , 4 30

 주요사업 

사업명 년 매출액‘24
년 매출액‘25
월까지(10 )

비고
수수료( )

합계 11,619,613 9,090,814

학교급식사업 3,267,321 2,653,551 -

농산물 위탁판매 6,172,108 4,270,849 0.3%

로컬푸드 직매장 935,999 892,138 내외10% 

온 오프라인 농산물유통· 647,584 413,538 내외10% 

경기도학교급식 319,819 600,613 9.8%

공공급식 116,823 140,588 4~10%

마늘가공 31,464 23,269 내외50% 

친환경잡곡 생산 유통센터· - 19,920 내외10% 

고향사랑기부제 128,495 76,348 -



□ 출연 필요성

 평창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 강화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기획생산  , , 

체계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내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 」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18 (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조제 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17 2②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③ 
한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 조 기본재산의 조성5 ( )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①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 ·② 
출연할 수 있다. 



□ 산출내역

출연금 천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1,000,000 ( )

인건비  천원   908,411

임기제  원 명 월 천원    -  4,750,000 ×1 ×12 :  57,000

급  팀장 호봉 원 명 월 천원    -  6 (16 )  3,933,600 ×1 ×12 :  47,204

급  팀장 호봉 원 명 월 천원    -  6 (14 )  3,758,500 ×1 ×12 :  45,102

급 호봉 원 명 월 천원    -  7 (13 )  3,309,500 ×1 ×12 :  39,714

급 호봉 원 명 월 천원    -  8 (12 )  2,889,200 ×1 ×12 :  34,617

급 호봉 원 명 월 천원    -  8 (11 )  2,804,500 ×1 ×12 :  33,654

급 호봉 원 명 월 천원    -  8 (8 )  2,533,700 ×3 ×12 :  91,214

급 호봉 원 명 월 천원    -  8 (9 )  2,628,300 ×1 ×12 :  31,540

급 호봉 원 명 월 천원    -  9 (7 )  2,197,300 ×1 ×12 :  26,368

급 호봉 원 명 월 천원    -  9 (6 )  2,146,800 ×1 ×12 :  25,762

실무직 호봉 원 명 월 천원    -  (6 )  2,140,000 ×1 ×12 :  25,680

실무직 호봉 원 명 월 천원    -  (5 )  2,096,000 ×5 ×12 :  125,760

실무직 호봉 원 명 월 천원    -  (4 )  2,058,000 ×1 ×12 :  24,696

실무직 호봉 원 명 월 천원    -  (3 )  2,019,000 ×1 ×12 :  24,228

실무직 호봉 원 명 월 천원    -  (2 )  1,980,000 ×2 ×12 :  47,520

기간제근로 시간 원 명 월 천원    -  (5 )  1,400,000 ×5 ×11 :  77,000

기간제근로 시간 원 명 월 천원    -  (8 )  2,156,880 ×1 ×12 :  25,883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천원    -  ,  ,  ,  ,  :  125,469

  일반운영비  천원91,589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운영수당 등 천원    -  ( ,  ,  ):  34,389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천원    -  ( ,  · ):  57,200

기대효과□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평창군 농업 농촌 환경 조성·

 평창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ㆍ소비ㆍ복지ㆍ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는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 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18 (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①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 조제 항의 공공기관에17 2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

함한다 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 「 」 「

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 「 」

수 있다.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1. , , , ,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2.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5 ( ) ① 

조성한다.

군은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 ·② 

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